
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
 집회일 결정의 건

1. 주 문

○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8월 29일로

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

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반기로 조정됨.

○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질문,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

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

2018년 8월 29일에 집회하기로 결정함.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
-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
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ㆍ6월, 제2차 정례회는 11·12월 중에 집회

-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·10월 중에 집회

-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

○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
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

-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

-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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